
자가차량 운영비 지급기준 개선 

□ 목적 : 지급기준 현실화 

※ 자가차량 운영비(기동장비관리지침 제7장) 

     - 업무특성상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없는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운용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

            자가차량으로 사전 등록한 후 회사 업무에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지급하는 제도 

 

□ 개선내용 : 기준연비 적용 기준 변경 

○ [현재] 연비적용 기준(기준연비) = 13.5 ㎞/ℓ(단일) * 0.6 

     - 차종에 상관없이 단일 기준연비 적용(13.5 ㎞/ℓ) 

 

○ [개선] 연비적용 기준(기준연비) = 차종별 표준연비 * 0.6 

     - 차종별 연비 적용 (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연비) 

 

   실비 지원액 산정 산식 = [주행거리/기준연비] * 리터당 유류비 

 

 

※ 【표준연비 확인 방법 : 자동차등록증】 

 

 

□ 시행일 : 2018. 1. 1 ~ 

 


